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7. 14.>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

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

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

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5.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

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

상인 사업소

2대 10인

    ※ 비 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

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

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